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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 용 노 동 부

수신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협조 요청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회원사에서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업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류 접수 사례>

▪ 타 사업장용 신청서 사용

- 사업장 특정 정보가 포함된 QR코드 삽입 신청서를 복사하여 사용함에 따라 타사업장
신청서로 인식되어 처리

▪ 필수 구비서류 누락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지원요건확인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별 개인
정보 동의서 등 필수 구비 서류 누락

▪ 근로복지공단 관할 구분 없이 일괄 신청서 제출

- 사업장별로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나,

한 개의 지사에 모든 사업장 신청서 제출

▪ 전자신고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등의 경우에만 팩스 등 신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팩스 신청

3. 귀 협회 회원사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제출 업무가 고객인 영세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회원사의 오류 제출로 인해 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가 지

연되어 사업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에 따라,

- ①QR코드가 포함된 신청서를 복사하여 사용하지 않고, ②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③필수 구비서류* 누락없이 제출하며,④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으로 대리인 선임 신고 후 토탈서비스( t o ta l .kcomwe l .o r .k r )에서 전자신고하는 등

오류 접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구비서류는 붙임 서식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 j obfunds.o r .k r )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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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식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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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